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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의 심화로 도시 열섬(UHI) 현상이 가속화되며, 아스팔

트 도로와 콘크리트 건축물의 복사열 방출은 도시 기온 상승과 시민 

건강권 침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와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 및 쾌적한 환경권에 위배될 가능

성이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책임을 갖는

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과 「건축법」은 복사열 저감형 입체 구조

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로 

상부 덮개, 교차로 구조물, 건물 간 상부 연결, 건물의 추가 구조물 등

을 활용하여 복사열을 차단하고 상부 공간을 녹지·보행 공간뿐 아니

라 추가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상부 공간 활용은 주거 접

근성과 안정성 모두를 높이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

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동시에 이동 편의와 생활권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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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시 복사열 문제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대응과 법제적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

하였다. 「도로법」과 「건축법」 구조 분석을 통해 복사열 차단 구조

물의 도입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도로와 건축물 대책과 법 

개정 및 법 개정 없이 시행령·조례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중

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전국적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입

체녹화·복합도로시설 등 기후 적응형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

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 도시 열섬 현상 문제와 연구 기술적 대응의 한계 

및 대안

2.1. 온난화 문제

폭염과 도시 기온 상승은 건강 악화, 정전, 인프라 손상, 사회 갈등

을 초래하는 복합 재난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냉방시설 부

족이나 취약한 냉방 가동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다[1,2].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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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to mitigate the Urban Heat Island (UHI) effect by using 

three-dimensional spaces such as road airspace, rooftops, and façades. Moving beyond flat-surface technologies 
like cool roofs, pavements, and rooftop greenery, it introduces multifunctional over-road structures, especially 
above intersections or congested areas, to create pedestrian and green spaces, reduce vehicle idling, and cut energy 
use and emissions. The study also highlights constitutional climate rights and the need for amendments to the Road 
Act and Building Act. Method: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climate data analysis, case studies, and legal 
review was applied. Spatial proposals include tunnel-type road covers, rooftop interconnections, lightweight 
structures over roads, and vertical greening or shading on façades. A draft ordinance was designed to support legal 
implementation, with assessment of structure types, pros and cons, and legal alignment. Result: Findings show that 
3D greening and shielding can cut road surface radiation, improve walkability, and provide public spaces. They also 
reduce indoor cooling demand and air-conditioning use, saving energy and easing the UHI effect. Added benefits 
include stormwater retention and less urban flooding. Over-intersection structures may also ease congestion and 
save energy. Institutionalization requires amending the Road and Building Acts. The study concludes that 
ordinances on public use, anti-privatization, and maintenance are vital, and that pilot projects and phased expansion 
can guide a transition to urban climat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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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열질환 사망자는 해마다 30명대에 이르고, 올해 들어 9월 6일

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환자는 4천 370명에 이른다[3]. 이

러한 위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스팔트 도로로,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방출해 도시 열섬을 유발하며, 표면온도는 60℃

를 초과한다[4~7]. 최근 울산 등지에서는 폭염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해 지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8]. EPA는 쿨 포장(cool 

pavement)을 도시열섬 완화 수단으로 제시하며, 반사율 개선과 

증발 냉각 효과를 통해 기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9].

또한 건축물은 낮 동안 태양복사열을 흡수·저장하여 야간에 방출

함으로써 기온을 상승시키는 주요 열원 중 하나이며[10], 이러한 야

간 기온 상승은 수면 질 저하와 심혈관계 부담 등 건강 불균형을 초

래할 수 있어 진단과 연구가 권고된다[11]. 건물의 반사율·체적비 등

은 도시기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부 국가는 고반사 외피 등 

기술을 법제화해 대응 중이다[12,13].

2.2. 기존 연구와 대응의 한계

도시 열섬 현상 저감 연구에 따르면, 쿨 포장 기술은 도로 표면의 

반사율을 증가시키고 증발 냉각을 촉진하여 복사열 축적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키며[14], 도로 구성 재료에 따라 열전도 특성도 달라진

다[15]. 로스앤젤레스 사례에서는 반사 코팅으로 표면 온도 4.9℃, 

대기 온도 1.2℃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고[16], 일본과 국내 사례들 

또한 열 저감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17,18]. 하지만 이 방법은 도시 

열섬 현상에 아주 크게 기여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현장 연구

에서도 체감온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고 표면 특성의 편차, 유지관리 

및 반사율 저하 등의 한계가 확인되었다[19]. 해외 입체도로 사례는 

공간 활용에 시사점을 주지만 공공성이 약하다[20]. 건축물 대응기

술로는 쿨루프, 차열 도료, 외벽 녹화, 고단열재 등이 있으며, 각각 

반사 도료(일사 반사율 향상), 외벽 녹화(증산 냉각), 고단열재(열 저

장·방출 억제)를 통해 건물 표면의 열 축적을 줄여 도시 기온 상승을 

완화한다[21]. 하지만 쿨루프 기술도 겨울철 난방비 증가, 높은 설

치·관리 비용 등으로 확산이 어렵고[2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사율 

저하 및 재도장 등 유지관리 측면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이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된다[9,24].

기존의 표면처리 기술(예: 옥상녹화, 토양피복 등)은 일정한 열환

경 개선 효과를 보이지만, 그 효과가 국지적·한정적이어서 도시 차

원의 복사열 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적 특성

에 따라 편차가 커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다[25]. 

2.3. 대안

기존 도로 및 건축물 중심의 열환경 개선 기술은 높은 시공비와 구

조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미 조성된 도시 구조에 즉각적으로 적용하

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도로 상부를 구조적으로 차폐해 햇빛 유입

을 차단하고, 동시에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적 설계가 요

구된다.

예를 들어, 도로 위에 경량 구조물을 설치해 그늘을 형성하거나, 

양측 건축물의 옥상을 연결해 일조를 차단하는 방식은 도시 기온 저

감과 도시공간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물의 상부에 녹지를 조성하면 복사열 저감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우수 유출과 도시 침수 완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차량이 그늘진 도로를 주행할 경우 냉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어 지구 온난화 저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공 공간에 대한 일정 수

준의 점용권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자체가 그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

로 조율하는 모델이 요구된다. 민간 투자 기반의 기후 인프라 조성 

방식은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민간 협력 구

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일본 도쿄의 신바시–토라노몬 재개발 사례에

서 도입된 ‘입체도로제도’는 도로 상·하부 공간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대표적 사례로,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 다만 이 사례는 초고층 민간개발 중심이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해 기존 도로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열

섬 영향지역에 경량 구조물을 후속 설치하여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

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아스팔트를 철거하지 않고 최소 구조물만을 추가하는 방식

은 공사비용과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시범 도입이 가능

하다. 상부 공간은 공공임대, 쉐어형 커뮤니티, 도시농업 등으로 활

용 가능하며, 이는 열섬 완화, 주거 안정, 탄소 저감, 복지 향상 등 도

시 회복력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재개발 중심의 도시계획과 

달리, 현재의 도시 구조 위에서 실현 가능한 저비용·고효율의 기후 

대응형 도시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건축물에 복사열 차단용 부속시설(예: 부속 구조물 설치, 

벽면 녹화 등)을 추가하는 것도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다. 다만 이러

한 인프라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도로법」과 「건축법」의 규

정이 실효성 있게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법령 개정 또는 시행령·조

례 수준의 유연한 해석과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 민원 발생, 법률적 권한 배분 

등 다양한 쟁점이 수반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

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시 상부 구조물’은 도로 및 교차로와 같

은 교통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옥상·외벽 등 외피 공간을 활

용하여 복사열을 차단하고 공공 기능을 부여하는 입체 구조물 전반

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1) 도로 구간을 덮는 차양형 구조물,

(2) 교차로·신호대기 구간 상부의 보행·녹지 공간형 구조물,

(3) 도로 상공의 경량형 주거·커뮤니티 시설,

(4) 도로 인접 건물 간 하층 연결 구조물, 옥상 연결형 구조물,

(5)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외벽에 병행 설치되는 차열·차광 구

조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안은 일부 복사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복

사열 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에어컨 가동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 가동은 실외로 인위열을 방출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26]. 따라서 

위의 (1)에서 (5)까지 제시한 개선책은 복사열을 줄이는 동시에 실

내 냉방 수요와 에어컨 가동률을 저감시켜 도시 열섬 완화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지구 온난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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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도로와 건축 외

피를 활용한 구조적 대응을 법제화하여, 도시 전반의 복사열 저감과 

통합적 기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도시 내 주요 도로망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대형 트럭 등 고상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이격고(Vertical clearance)를 확보해야 한다. 보행자의 자연스

러운 접근과 시각적 이질감 최소화를 위해 기존 도시 맥락과 연계된 

디자인 및 입체 동선 계획도 병행되어야 한다. 복사열을 저감하기 

위한 식생 기반 피복과 구조물 상부 토양층은 도로 표면 온도 저감

뿐 아니라, 하부 차량 통행로와 상부 공간 간의 열적·음향적 완충층

으로 작동하여 이동 차량 소음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조물

이 주거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 「건축법」상 인동간격, 일조권, 환

기·채광 기준, 소음 기준 등의 쾌적성 요소와 법적 충돌을 사전에 검

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 대응형 구조물로서의 공공 목적을 명시하고, 상위법과의 정합

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마

련이 필요하다. 도시 상부 구조물은 열섬 저감 외에도 주거 확보, 공

간 복층화,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익을 실현할 전략적 

대안이다.

3. 현행 도로법 및 건축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

3.1. 도로법의 한계

앞서 살펴본 도로 상부 공간을 구조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현

행 도로법 체계에 따라 법적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도로법」 

제4조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해 일반 사인의 사권(私權)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또는 공공 주체의 구조물 설

치를 사실상 도로관리청의 허가 절차에 종속시키고 있다.

도로법 제27조에서는 도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공작물 설

치, 식재, 굴착 등 도로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도로

관리청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는 “① 누구든

지 도로를 점용(占用)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 없이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의 점용 행위는 금

지된다. ②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07조 제2항)”라고 하여 도

로나 도로 구역 예정지를 점용하거나 추가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개별 도시 즉, 지자체 주도로 진행이 가능한데 

「도로법」 제10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사업 시행 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로법」 제4조, 제27조, 제61조, 제

107조 등은 도로 위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후환경 목

적의 녹지구조물조차도 설치하는 가능성에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은 안전·교통 흐름 확보, 재난 예방을 위해 도로 구역 내 

구조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적합한 도로, 교차로·

신호대기 구간 상부에 보행·녹지 공간을 설치하면, 차량 흐름을 방

해하지 않으면서도 복사열 저감, 보행 편의, 공간 활용이라는 공익

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성은 기존의 제한 사

유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후·교통·공간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3.2. 건축법의 한계

서민 주거지에 복사열 차단을 위한 간단한 부속 구조물을 설치하

려는 경우에도, 현행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뿐 아니라 공작물과 건축설비

의 설치·변경에 대해서도 제14조는 허가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며, 

일반 시민에게는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사 계약이라는 상당한 경제

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물론 일정 규격 이하의 탈부착형 캐노

피, 파고라, 간이 차양막 등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에 해당하

지 않아 신고가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정식 구조물이나 반영구

적 외피 시설은 대부분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기후환경 대응 목적의 

소규모 구조물 설치조차 실행이 어렵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지의 열

환경 대응은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상과 같이, 도로 및 건축 공간에서 복사열 저감을 위한 구조물 설

치는 현행 법제도의 점용 및 허가 체계에 의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4.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법 개정(보완) 및 정책 

제언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수반되는 의무로 환경문제에 도로와 건축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무도 있다[27]. 이러한 의무는 환경문제로 급박해진 오늘날 상황

에서 도로법과 건축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수행하여야 할 과제로 보

인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과 「건축법」은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변화보다 국지적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도시 열환경 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오히려 기후 회복력을 저

해하는 제도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공 목

적 아래, 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후 대응형 인프라에 대해 도로 기

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점용 허용이 필요하다. 국유 

도로 자산에 시민 공동 투자를 통한 공공·준공공 주거 및 녹지 구조

물 설치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법」상 기후 목적 구조물은 ‘공공복지 기반 시설’로, 공

공 녹화시설은 ‘건축물 부속시설’로 분류해 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고나 간이 휴게 공간 등 경

량 구조물 형태의 부속시설은 상대적으로 설치 장벽이 낮아 시민 신

청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구조물 하부 도로의 복사열 차단과 

본 건물의 온도 저감으로 에어컨 가동율 저하라는 이중 효과 또한 기

대할 수 있다.

4.1. 도로법 추가 방향 및 기대효과

도로 상부에 장거리 터널형 구조물과 차양녹지를 조성하면, 주거

지 인근의 기온을 낮추고 교통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상부 공간을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면, 주거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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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가 동시에 증진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들 간에 하층 연결 구조물이나 옥상 

연결형 구조물을 설치하면, 도로의 복사열과 소음을 차단하고 녹지 

전망을 확보할 수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며, 주거 가능한 공간도 

확장된다. 교차로나 혼잡 구간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신호 대기 

없이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고, 환경 개선은 물

론 주거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 목적으로 공동으로 주거 

공간이나 기타 시설물을 도로 위에 건축하려는 경우 관청에 신고하

고 관청은 도로 주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방향으로 법 규

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로 상부에 시민 공동 투자 기반 복합구

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도로 상부 

구조물은 차양막형 덮개, 긴 구간을 덮는 터널형 녹지 구조물, 옥상 

연결형 그늘 구조물, 경량형 주거·커뮤니티 시설 등을 허가할 수 있

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각 형태별로 복사열 저감 효과, 교통·보

행 개선, 경관·개방성 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제 개선 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 대응 목적 ‘복합 점용시설’ 

신설을 가능하게 하거나 현행 제61조에 추가하여 “도로의 구조·기

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공공·준공공 점용시

설” 허용을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동간격·일조권 침

해·소음 기준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하늘 공간 활용형 차양

녹지 구조물은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경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후 

대응 구조물에 대해서는 도로 상의 부대설비로 인정하여, 별도의 허

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후 기반 점용 특례’ 조항을 

「도로법」에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은 Table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 공간 상부에 복사열 차폐와 주거 공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후 대응형 구조물 설치는, 도시계획과 기후정책이 융합되

는 새로운 법제적 실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로법은 기

능 보존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지 목적의 점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는 간이 

신고로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4.2. 건축법 개정 방향

도시 열섬 완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외피 또는 부속 구조물을 보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관청에 간이 신고만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관청의 공

무원이 안전 상태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시민 안전 역시 확보할 수 있

다. 이러한 목적으로 「건축법」에 ‘기후 기반 점용형 건축 특례’ 조항 

추가도 가능할 것이다. ‘기후 기반 구조물’에 대해 건축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건축법」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시공 절차

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시 온도 저감은 공공복지에 직결되므로, 

「건축법」 내에 기후 대응 목적의 변경 시공을 적극 장려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Table 2.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4.3. 법 추가와 개정을 거치지 않는 방향

본 전략은 기후 대응과 주거 안정을 포함한 복합 문제를 도시계획-

법제 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는 국

가 차원의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또는 건축 조례 수

준에서 ‘복사열 완충지대’, ‘도로 상부 녹지지구’ 등의 새로운 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새롭게 시행될 구역 제도인 

‘복사열 완충지대’와 ‘도로 상부 녹지지구’는, 긴 도로 구간을 터널형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토양과 식생을 조성하여 복사열 저감, 빗물 

유출 완화, 보행·휴게·거주 공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본 도쿄 신바시–토라노몬 재개발 사례에서는 유사 구조물 

도입 후 도로 표면 온도가 약 6~8℃ 낮아진 바 있어, 국내 도입의 실

효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구조물이 서민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유화를 통한 임대료 상승이나 배

타적 이용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내 공공성 유지와 사용 

목적 제한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도로법」 및 「건축법」 등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 대응 목적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로관리청의 

협의·승인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

자체 조례 기반의 시범사업이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신

속히 추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열섬 대응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이중의 공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각 지

자체 도시계획과, 기후 환경과, 교통 도로과 등의 통합 시스템을 구

축하여 이를 검토하여 시 단위로 조례 제정과 함께, 시범 구역 선정 

Table 1. Challenges of the road act and proposed improvements

Problem 
area

Current 
legislation Limitations Proposal

Installation 
of 

structures 
above roads

Articles 4, 
27, 61, 
and 107 
of the 

Road Act

Restrictions on 
the occupation 
of structures 

and installations 
within road 

zones/ Lack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Explicit inclusion of “climate 
crisis response public and 

semi-public occupation 
facilities” in Article 61
Establishment of a new 

provision for “climate-based 
special exceptions for road 

occupation”
Exemption from permit 

requirements for structures 
below a certain size by 

classifying them as auxiliary 
facilities

Table 2. Limitations of the building act and proposed legislative 
reforms

Problem 
area

Current 
legislation Limitations Proposal

Installation 
of 

accessory 
structures to 

buildings

Articles 11 
and 14 of 

the 
Building 

Act

Permits and 
architectural 
drawings are 
required even 

for small 
structures, 

pos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Designate “climate-based 
structures” as eligible for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s under certain 

conditions
Introduce a separate definition 

and special provisions for 
“public welfare-bas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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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검토를 병행하여 실증사업 착수가 가능하다.1) 간단한 예로 

Table 3.를 참고할 수 있다.

Table 1.~Table 3.에서 제시한 도로법 및 건축법 개정, 그리고 조

례 제정 등은 도시 복사열 저감과 서민 주거 공간 확충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기술적 기준 고시, 재원 마련 방안, ‘시민 참여형 투자 제도’2) 등도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4.4. 기대효과

이상의 다양한 입법·행정 경로를 통해, 도시 열섬 현상의 완화는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도로 상부 구조물과 더불어, 도로를 사

이에 둔 건물들 간에 하층 연결 구조물이나 옥상 연결형 구조물을 설

치,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외벽에 차열·차광 구조물을 병행 설치

할 경우, 쾌적한 생활환경, 복사열 저감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

다. 이는 냉방시설의 가동률 저하를 유도함으로써 도시 내 복사열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

다. 따라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속 구조물 설치를 장려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도로법 개정으

로는 도로 상부 구조물 설치를 통해 복사열 발생 면적이 줄고 도시 

소음이 완화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되며, 주행 시 그늘 형성으

로 차량 내 냉방 수요가 감소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간접적 효

과도 예상된다. 도심 상부 공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 증가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선호지역 외연 확장과 

수요 집중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녹지공간 증가와 공간 활용 효

율성 제고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집중호우 시 도시 범람 완

화에도 효과가 있다. 시민 참여형 도시 인프라 모델은 민간·시민이 

직접 투자·관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주민협동조합이 교차로 상

부 보행·녹지 공간을 운영하거나, 지역 커뮤니티가 터널형 녹지·주

거 공간을 유지·관리하는 형태가 있다. 관리비는 공간 창출로 발생

한 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저소득 시민은 저가로 자신의 공간

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은 시민 투자를 유도하여 유지비 절감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공동체 기반 도시계

획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과 기능 복합화를 통해 대

도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동시에 국내 건설업 활성화

와 건설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복사열 차

단은 냉방 수요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온 상승 악순환을 끊는 선

순환적 도시 기후 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기술적 해법과 법제도적 기

반의 융합을 통해, 도로와 건축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도로 상부 공간 활용을 통한 복사열 차단 및 주거 

확장의 복사열 저감형 입체 구조물의 설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제

도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건축법 측면에

서는 ‘기후 기반 구조물’에 대한 정의 신설과 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

성을 제기하였으며, 지자체 조례를 통한 실현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

였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법제 통합 모델로

서, 복사열 저감과 주거 안정 등 도시 거버넌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 활용 구상은 기존 도

심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적용 가능하여, 계획 단계

부터 기후 대응형 복합 구조물 도입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도로법과 건축법은 지금처럼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도시의 열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유기적 수단으로 통합되어

야 하며, 그 법제적 통합은 미래 도시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된다. 도

로 상부 녹지 구조물은 복사열 저감뿐 아니라 수문학적 완충, 재난 시 

자립적 공간 확보를 통해 도시 생태환경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 상부 및 건물 간 연결 구조물은 도시 열

섬 저감과 공간 활용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잠재력을 지니지

만, 구조적 안정성, 계절별 에너지 부하 변화, 자연채광 감소, 일조권 

침해, 그리고 축열성 구조체 증가나 바람길 차단과 같은 부작용 가능

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해, 경량·저축열 재질 적용, 옥상녹화와 수경시설의 결합, 개방형·통

기성 구조 설계, 풍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바람길 확보를 기본 원칙으

로 하고, 특히 통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하는 선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 위 건축물

의 수직면은 새로운 축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외벽 녹화나 수직 차폐용 식생 구조물, 혹은 소규모 창고·커

뮤니티 시설을 부속 설치함으로써 일정 부분 완화 가능하다. 이는 단

순한 차폐를 넘어 녹지와 기능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여 열섬 완화와 

도시생활 편의 증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도로 상부 구조

물 설치는 옥상녹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 기존 녹지 조성 방안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 목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법 개정을 

직접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심화되는 도시 열환경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협력하여 제

안한 방안의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연구 검증하고, 이

를 토대로 보다 견고한 법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로

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따라서 도로 상부 구조물은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 공간 재편을 위

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형태별 장단점 및 상위 법령

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다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

은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점용 허가 조례에는 공공성 유지, 

사용 제한, 관리 주체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실질적 실행력이 확보된

Table 3. Alternative measures beyond legal amendments

Problem area Current 
legislation Limitations Proposal

Non-
legislative 
alternatives

Municipal 
urban 

planning 
ordinances, 

etc.

Lack of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climate-oriented 

structures

- Introduction of new 
municipal ordinances such 
as “Radiant Heat Buffer 
Zones” and “Green Zones 
above Roads”

- Technical standards and 
installation procedures can 
be further specified throug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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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에는 시범 도입 및 타당성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제도화의 현

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도시 기후 인프라로서의 가능성

을 점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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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제정(또는 개정) 예시:
(1) 「도로상 복합녹화시설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칭)
(2) 주요 조문 초안:
① 제2조(정의): 도로 상부 공간에 설치되는 기후대응형 복합 구조물 정의
② 제5조(설치대상 및 우선구역 지정): 열섬 심화 지역 및 복사열 집중 지역을 우

선 설치 구역으로 지정
③ 제6조(설치 및 관리 주체): 민관 협력 또는 시민참여형 모델로 시설 설치 및 관

리 가능
④ 제8조(공공성 보장 및 사용료 감면): 일부 공간은 서민 주거·공공 휴식 공간으

로 제공 / 비영리 목적 사용 시 감면 가능
⑤ 제10조(시범사업 및 평가): 시범지역 선정 후 효과 평가 → 제도 확산 여부 판

단 근거 확보
// Draft Ordinance Example:
(1) “Ordinance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Composite Greening Structures 

above Roads” (tentative title)
(2) Draft provisions include:
① Article 2 (Definition): Defines climate-adaptive infrastructure installed 

above road spaces
② Article 5 (Priority Designation): Designates urban heat island hotspots as 

priority zones
③ Article 6 (Responsible Entity): Enables PPP and civic participation models
④ Article 8 (Public Use & Fee Reduction): Allows reduced fees for public 

housing and nonprofit uses
⑤ Article 10 (Pilot Projects): Provides evaluation criteria for expansion 

through pilot areas
2) ‘시민 참여형 도시 인프라’란 민·관 파트너십(PPP)을 기반으로, 주민이 설계 및 

실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 미국의 CBP3 (Community-B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가 대표 사례이다. 이 모델은 복합 기능을 갖는 도
시 인프라(예: 그린 인프라)를 시민 참여 기반으로 기획·운영하며, 공공성 강화 
및 재정 다변화 효과를 함께 달성한다. 참고: U.S. EPA, Community-B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CBP3), 2023. (epa.gov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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